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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

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말한다.

■і۩ŢքनÃ@܆ʭۉ@Ѓ۽

•   국가에서 자연재해저감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개인, 단체, 정

부기관 등은 신기술을 믿고 사용

•   기술 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 국민안전처에서 방재신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 수요자에 대한 신뢰성 증대

ĈĜݘ■

•   자연재해대책법 전면 개정 시 신기술 평가제도 도입(’05. 1.27)

•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로부터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전문기관 지정(’06. 6.8)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2항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운영매뉴얼” 발간(’06. 11.26)

•   자연재해저감기술 신기술 마크 특허등록(’07. 3.20)

•   신기술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시행령 개정 ’07. 7.2)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확인 → 지정, 유효기간 → 보호기간으로 변경

•   신기술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계약예규 개정 ’12. 7.9)

- 조달청 PQ심사시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에 대해 점수부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은 12. 8. 9.자부터 시행)

•   자연재해저감신기술→방재신기술로 명칭 변경(12. 8.22 개정)

•   지정신기술 개발 활용실적 등록제도 시행,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계(13.1.1 시행)

•   방재신기술 ‘NET’ 마크통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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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지정 : ▶ 접수 → 공고 → 현장조사(현장 적용성 등 평가신청서 내용과 일치여부) → 서

류심사(전문기관) → 지정 → 우선활용권고(지자체 등)

•   기술검증 : ▶ 접수 → 공고 → 현장조사 → 서류심사(전문기관) → 현장평가(현장시설 시험·분

석 등 성능 평가) → 종합평가 → 검증 → 우선활용권고(지자체 등)

ԓ५ڜݖ@ۉŢք֭܄ݖ■

•   ‘NET’(신기술 통합인증 표시)마크 사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14.01.22)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제도 시행 (지방계약법 제20,22,25조 개정 13.11.20)

•   조달청, PQ심사시 자연재해저감신기술(방재신기술)의 개발활용실적에 대해 가점 부여 실시(입

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은 2012.8.9.자부터 시행)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에 따른 조달우수제품선정 우대

(2012년 1월 1일부)

•   국민안전처에서는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 된 기술에 대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으

로 하여금 방재신기술을 우선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권고(시행령 51조)

•   기술개발자에게 방재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제도적으로 방

재분야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지원(법61조)

•   방재기술 평가, 시범사업, 실용화 하려는 경우 자금우대 지원(법60조 4항)

방재신기술 지정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검증서 발급

방재신기술의 효율성, 우수성(기술의 성능, 현

장 적용성) 등의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종합평가를 통해 신기술을 지정

방재신기술의 효율성, 우수성(기술의 성능, 현

장 적용성) 등의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서류심

사•현장검증•종합평가를 거쳐 신기술을 검증

방재기술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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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방재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개인 및 단체로 방재공

법에 관련된 기술

      ※ 국내 최초신기술 입증을 위한 기본근거자료로 특허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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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 신기술 설치 후, 성공적으로 

판단 시 설치비 지원 장려금제 시행(시행령 제46조, 시행규칙 제22조 1항)

  

■֭Ţք@܂րL@م܄ݖ@՜ڈʿɜ@ŢÅL@߾܆ԷέL@ҿڏ

•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접수

- 평가진행은 평가전문기관(한국방재협회)에서 수행

•   방재신기술 지정 및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총 90일 소요, 평가신청서 보완기간, 관보공고기간 

등 제외)

•   신청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원가계산서 등 신청기술에 따른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신기술 지정 및 검증 평가비용 - 건당 2백만원(평가등록비)

※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위원들의 평가수당 

및 여비는 신청자가 부담

■नÃŢܸ

※ 심사의결 :       심사위원 2분의 1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 하여야 신기술로 인정.

■֭Ţքहݖ

-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 포장용지의 크기·형태 및  주변

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며, 상하 또는 좌우

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정색, “T”의 내부는 검정색 음영 30%로 하고, 태극은 전자청색(DIC No. 142)으로 한다.

인증종류 항목 지정(검증) 보호기간 연장

신규성 •새로운 기술이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부분을 개량한 기술 -

우수성

기술의 
성능

•기술의 효용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이 있는 기술

•기술의 효용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이 있는 기술

현장
적용성

•기존기술과 비교한 경제성
•안정성
•시공성유지 관리 편의성
•법령 위배사항

•기존기술과 비교한 경제성
•안정성
•시공성유지 관리 편의성
•법령 위배사항

활용실적여부 - •활용건수, 공사비, 활용범위(지역)

현장평가여부 (검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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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정인(업체) 지정 신기술명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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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정인(업체) 지정 신기술명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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ӟँ

’16.03.26

ઃ��ഒ
(‘13.04.11)

�ળ�ূࠈభ
ಭܽۿ �ੋߪ�ऩ�ҐѼ�ઓ݂җ܀࠸۬�  �ೢ
ࢺनܪޝࡃ

’16.04.10

ઃ��ഒ
(‘13.04.29)

�ળ�਼װӟँ׳
ࣙգ�6RQDU�ܵ �ੋ  �ೢࣽ ઼ҵઓޝ�ঋѪ�࠼ђ߄�ߌ�
ਿӟँ

’16.04.28

ઃ��ഒ
(‘13.04.29)

�ળ�਼װӟँ׳
Ҍ۲ђߌ�ળ�
�ળ�࢘ഒ

рও࠙੦ �ܵੋ  �ೢ઼߇टҵઓޝ�׳մࠃ�ьӟँ ’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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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ഒ
(‘13.04.29)

�ળ�ь
హ࠼�ߊఐࢴূݸ�ьജҵ߆�߄�௲�тѼ੦�࠙ ଳ੍�ۿ �ߌ
೨ࣁҙ�नҗࣁ�࢜�ਦ ьӟँࠃ�ೢ�

’16.04.28

ઃ��ഒ
(‘13.06.14)

�ળ�മূঁੋݼट
ь೦�65߄�ࣁ&೦ࣁҵઓ�Ҁ೦�ీ �ೢ̔ ۟ҵઓ�҅т�
�ӟँࢺ�߄�Ұ�ઃਗ਼ݯۆ೦ࠄ

’16.06.13

ઃ��ഒ
(‘13.06.14)

�ળ�ܽ नटరב ೦ࣁҌޘ �҇ಭܽݢ�ଳઆ�ੋ  �ೢೠҗтࠃࣽ׀� �ࣽӟँ ’16.06.13

ઃ��ഒ
(‘13.07.03)

�ળ�Ӕܿੋۆ
࣎ੋ֤߮ੋ

ਵࢺनटర�ੋ  �ೢઓ݂ऩتࠃ�ಪ�ӟँ ’16.07.02

ઃ��ഒ
(‘13.08.05)

�ળ�पജӟҗ
ट �ܿഊޝ�ઃѤ߄��ਮ �࠙ൔܶ�ђࢸ �ఢܽऩۿೢ�
ਖ਼شઃӟ

’16.08.04

ઃ��ഒ
(‘13.10.04)

�ળ�؍ূट
�ળ�࢘ঋ

ࣽࢺ�р�ੋ �ೢܽபटౡ�/�߹ �୕ࣽܪઓ�ઃਗ਼�ӟँ ’16.10.03

ઃ��ഒ
(‘13.10.15)

�ળ�ьઁ� ࣿҶ
ҙ�մೠנ�ઓӟتс࠙ك נࣁ୕� �ੋђؽ�ࢸ�୕�ઁ ଳ�
�ӟँ߄�ߪ೦ডஶ�җࠄ

’16.10.14

ઃ��ഒ
(‘13.10.17)

�ળ�ূ टৄ࠼
�ળ�ೢ Ҷછ೦ӟँ

�ળ�࢘ঋ
ಥ࢜न�ೠ נ�ട�рۿۿೱీࠃ�ߺ �ೢ࠙ ۳ऩ�ചࣽߓ߹� ’16.10.16

ઃ��ഒ
(‘13.11.04)

�ળ�ࣽഞ҅
�ળ�ੋ 

�ળ�تജৄצ݄

۳�࠙شޘ ۳ऩ࠵ߘ� �ܵҁ࠼ �ೢҗওऩ�Ҍޘj౺�рࠃش�ઃਗ਼߄��
�ӟँࢺ

’16.11.03

ઃ��ഒ
(‘13.11.28)

�ળ�ਮӟ্
�ળ�ೢ Ҷછ೦ӟँ

*)53ఁۖ�۪ੋౡ৮�݅ ୕౺ޘഝ੍�Ҍݿ �ܵ �ೢ
੦೩ч�Ҍࠃޘ�ઃਗ਼߄��नҗӟँ

’16.11.27

ઃ��ഒ
(‘13.12.11)

۪ٚӔܿ
�ળ�ೢ࢘&��

टಗੋࢴ �ܵੋ  �ೢొ �ߪߓ�ಪ�नҗ܀࠸�ࣁࣽ ’16.12.10

ઃ��ഒ
(‘13.12.11)

ࠃࣁ�ળ�
�ળ�࢘ঋ

ӟ҇ऩ׳װ�ت�ђದߓऩت� �ೢрࠃش�ઃਗ਼ࢺ�߄��ӟ �ँ ’16.12.10

ઃ��ഒ
(‘13.12.11)

�ળ�ਮӟ্
�ળ�شഒ

39&�ಭܽূटబ ਮࢽܲ� �ܵੋ  �ೢ് �ଲࣽ �݆ઃઓ�ӟ �ँ ’16.12.10

ઃ��ഒ
(‘13.12.11)

�ળ�ূ टৄঁ
߹୕ ،�ܽ۫टѤࢴ�࠙ূ׳��ь੦৮ؽࢺূ� �ۿౡࠇܵ�
্Ҁ �ೢ೦ࣁݯۆ�Ұ۟җߪ�

’16.12.10

ઃ��ഒ
(‘13.12.11)

प઼җ�ળ� ࣽ ீ�߄�ఢ�ಒ�рੋ۪ٚݿ઼� ഒ�ӟࠃ�࠸ੋ �ँ ’16.12.10

ઃ��ഒ
(‘13.12.11)

�ળ�҅ੋছঁ
�ળ�ਮੋছ �ঁ

ചࣽߓ�ۊߩ �ܵਦ ߹��ਮও�धೠьऩࢺݔೢ� �୕)53�ҵઓޝ�
ઃਗ਼ࢺ�߄�ӟँ

’16.12.10

ઃ��ഒ
(‘13.12.24)

�ળ�ઁҗ
�ળ�تജৄצ �݄

�ӟँੋ۪࠵�ߓ�߄�ࢴࣅఢಒ�োധ�чݿ઼ࣽ ’16.12.23

ઃ��ഒ
(‘13.12.30)

�ળ�ӣ
�ળ�ೢ Ҷછ೦ӟँ

�
࠼�ђ܀࠸�࢜Ԟ�ܽװ �ৣઃਗ਼߄��नҗ�ӟँ ’16.12.29

ઃ��ഒ
(‘14.01.09)

࠼࠼ �ৄળ��
+ь�ഒ۪ࠃ��ӟ্�ي Ҁ࠙ �ূ̔ ੦ ܵ� �ೢ
մࠃьӟँ

’17.01.08

ઃ��ഒ
(‘14.01.28)

�ળ�(প53ش
�ળ�࢘ഒ

൞ӟ�ળ�
�ળ�تജৄצ �݄

3UHIOH[ࡁ� ��੦ӡೠ�Ҍ�҅тۿࢸଳ�ь࠙࠼ূ�
बഇनఇ�ђࡁ(�53ؽࢸ�ઃਗ਼�ӟँ

’17.01.27

ઃ��ഒ
(‘14.01.28)

գਹূփ
ೢҶӟपӟँഊشઓ೦�

ೠ�नࣽ�ޝࢺ ೢ�ࢴূ࠼ࢺ�ߺ ��नࢸ׳�߄�࢜�Ҁ࢜�
۳ࠄҵӟँ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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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ഒ
(‘14.01.28)

�ળ�ьహੋছ �ঁ ച �ࣽन�ђದ�рנ �ೢധ�੍ Ұت ’17.01.27

ઃ��ഒ
(‘14.04.25)

�ળ�ূ टছঁ� ઼ࣙೠ�੦೩қܽ �ܵਦ �ೢܽபटౡ�36&Ѥ،�ݯۆ�Ұ۟ ’17.04.24

ઃ��ഒ
(‘14.04.25)

గ൞�ળ� ೠ�ऩࢦ�߆ݐҵצ�ഒঋҗߪ ’17.04.24

ઃ��ഒ
(‘14.05.09)

�ળ�ࢴഇஸटభ
�ળ�تജৄצ݄
ഇђߌ�ળ�

36ьࠋ �ূܽटౡ۪ट تܵ� �߹۳�ч�ઓ݂ऩ�3&৬ݸ׳ೢ�
җߪ

’17.05.08

ઃ��ഒ
(‘14.05.09)

�ળ�౯ੋছঁ
�ળ�تജৄצ݄

�ળ�ࣁ

ьқҙ�ьࠋ�ੋ  �ೢܽபटౡ�߹ �୕೦ �ূ �ೢஸబੋփ�
ҵઓޝࡃ�ܪઓ�

’17.05.08

ઃ��ഒ
(‘14.06.11)

�ળ�ಥѦࢺ
�ળ�࢘ঋ

�ળ�ಪटѦࢺ
�ળ�ೢ ҶѦࢺқܽҗ

ट݄ҙ܀�ஶۡ࠸ �ੋଳؽ�ডஶ୕ �ܵੋ  �ೢઁߊଳ�
ডஶҗߪ�3-)җߪ�

’17.06.10

ઃ��ഒ
(‘14.07.24)

�ળ�ਦٚਙ
पӑࢺݔ�қ�౷ ࢴࣅ�ч�౷प�नౡ৮ࣽ׀�ࣜ� �ܵэ�


’17.07.23

ઃ��ഒ
(‘14.08.21)

�ળ�ݸబ ণਏߓشࠄ�߄�ਙנࣁ �ੋђؽࢸ�ӟీप࠼ࢺݸ�బੋ࠸ ’17.08.20

ઃ��ഒ
(‘14.09.05)

�ળ�ূ टূट�գછഒ
�ળ�హఐৡੋছঁ
�ળ�ೢ ઼җ

ट݄�ੋ  �ೢਯс�դߓࢵݐ�җߪ ‘17.09.04

ઃ��ഒ
(‘14.09.22)

�ળ�ؚ ಗੋ࠵  �ࣽஞొ�ొ ࣽ߄��ܪӟتࠃ�܀࠸�ಪࢺ��ӟ �ँ ‘17.09.21

ઃ��ഒ
(‘14.10.27)

ಥূटউ �ੋળ�
Ҍь�ت�ઓ �݂౷�ь౺�ೠ�ӛࣚनҗ �ੋрנ �ೢ
ࣽܪઓ�

‘17.10.26

ઃ��ഒ
(‘14.10.27)

�ળ�਼װӟँ׳
٥ܽӟँ্ҵਙ�ળ�

�ળ�ೢ প

Ҍ্ࣁ�ೠੋࢽٚܽ࠵ਮࠃ�ь੦৮�۪ఏ�ଳઃ �ܵੋ  �ೢ
մࠃь�җߪ

‘17.10.26

ઃ��ഒ
(‘14.10.29)

�ળ�উੋ࠼ੋছঁ
�ࠛࢸଳ�ь࠙࠼ �ೣ੦ӡت� �ೢ3UHIOH[ࡁҙࡁ��প׳�
ധӟנ�Ҁ೦ �ೢ೦ࣁݯۆ�Ұ�ӟँ

‘17.10.28

ઃ��ഒ
(‘14.10.29)

�ળ�ূ ट౯ূट
ݸಶ࠙࢜ �ূਮҗ �ੋי�ܪҗт�࠙ ੦р�ొ�ؽ �ࣁࣽ
܀࠸تࠃ

‘17.10.28

ઃ��ഒ
(‘14.10.29)

ܽউ�ੋߣ ৄ �ঁળ�
ీ೦ುқ �ܽ �ܵട �ೢࠃߊьش�नળ�಄࣎�
Ӕۆ�नटర�җߪ

‘17.10.28

ઃ��ഒ
(‘14.11.10)

ೢҶѦࢺӟँ্ҵਙ�
ೠঋࣽ�߄� ઃ�ҵઓ�ঋઁࣁ�ഝࠃ �ܵਦ೩�+�্ Ҁࣽઃ �ܵ
ت �ೢӟँ

‘17.11.09

ઃ��ഒ
(‘14.12.05)

�ળ�ജ֥ূ
ӥҵ

ਮӟ �҇హপђ۟੦�ളܽખ�৮�છਖ਼ഞ�ੋ  �ೢӛ҅ࠃ�ഒ�
֥ജҗߪ

‘17.12.04

ઃ��ഒ
(‘14.12.05)

�ળ�࢘ੋছ౯ ఢۿ �ܽઃӟ�ђ୕� Ҁ�ળ�ट ࣽ�߄ܿ� ಥ�ਦट �ܿӟँ ‘17.12.04

ઃ��ഒ
(‘14.12.08)

�ળ�ೢ઼ӟ
ࠛ�ޝ ܪ �ܵੋ  �ೢಒ�ಚ۠৮�ீ ੋऱ�ੋ ��Ҍଳޝ
��઼ࣽಒߓ

‘17.12.07

ઃ��ഒ
(‘15.01.02)

�ળ�ছ
�ળ�ਙ

�ળ�ࢴҡੋৄঁ
্�ࣁࣽߕ Ҁ੦৮�ऩࢦహկ�ੋ  ߪഒҗࠃ�ݸೢ� ‘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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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ഒ
(‘15.01.02)

�ળ�࢘ঋ
ઃਗ਼�੍ প�Ӛҵ �ܵ �ೢ઼ ۳ऩ�೨݇ҵઓޝ�݅ ଶ�উट౻ౡ�
ౡݔ

‘18.01.01

ઃ��ഒ
(‘15.01.06)

�ળ�ீੋ
ઁࣿҶ���ઁ Ұ

ച�

۪ఏ�ഔ೦�উट౻ౡ�ઓޝࣁ�ੋ  �ೢಪౡക�ч�ಪࠃ �ࣽ
җߪ

‘18.01.05

ઃ��ഒ
(‘15.01.26)

�ળ�ࢵ ৮ੋऩ�ডஶ౺�ଳ �ೢೠࠃ࢜ഒ�टౡ�ӟँ ‘18.01.25

ઃ��ഒ
(‘15.03.10)

٥ৄభ�ળ� ઼ഒ�न�੍ পӟנ�࢜नఇ��݄ऩ�ਖ਼شઃӟ ‘18.03.09

ઃ��ഒ
(‘15.03.10)

�ળ�ೢ Ҷৡభ ਖ਼شળқܽ �ܵട �ೢࠃߊь�Ӕۆ�җߪ ‘18.03.09

ઃ��ഒ
(‘15.03.10)

�ળ�ӣҰੋছঁ
�ળ�ೢ ઼җ

�ળ�ੋ 

ݯݿౡ��ࠛ ܽ �ೢҰ߹ �୕ೠ࠙׳৮ࣿ׳�Ѥ࠙࢜�ҵઓ�
্Ҁ࠙ �ܵэי�ਿӛࠄҵр�рנ ߪҰ�җݯۆೢ�

‘18.03.09

ઃ��ഒ
(‘15.03.10)

�ળ�ূ टছঁ
�ળ�ೢ Ҷછ೦ӟँ

�ܽटౡ۪टۿఘࢸ تܵ� �ೢ্ ࣚജ�36&�Ѥ،৮�36&�
ؚ �ܵੋ  �ೢܪઓ�җߪ�

‘18.03.09

ઃ��ഒ
(‘15.04.03)

ಪ�ળ��೩ಥѦࢺ�ળ�
 �࠙ળ�

ਮ۟ઃݥ�౯ಒ৮�ঋ੧�ੋ  �ೢߺ ਦઃߓ�ऩ�Ұ �۟
न�੍ش ߪҗ࢜

‘18.04.02

ઃ��ഒ
(‘15.04.03)

ছੋ࢜ �ঁળ�
ьਙೡҰ�ೡഊ۳׳

ࣻ�ۆܛࣆ ܽౡ �ܵੋ  �ೢ̔ �̔ қ�ҵઓޝ�ઃਗ਼�җߪ ‘18.04.02

ઃ��ഒ
(‘15.04.03)

�ળ�ৡഞ҅
উ্הܘ೦ӚتӚࢸҙ�Ҁࣚҵ �ܵੋ  �ೢटౡ৮�
टݔౡ�Ҁ೦�ӟँ

‘18.04.02

ઃ��ഒ
(‘15.04.30)

٥ৄభ�ળ�
ഊޝ�ઃѤ�മ�नఅӟ�ਦ �ఢܽऩۿ�ߓ�ݭހೢ�
ઃӟ

‘18.04.29

ઃ��ഒ
(‘15.05.18)

�ળ�पৄੋتউੋ
�ળ�ৡభܽউ
�ળ�݁

ೢҶѦࢺӟँ্ҵਙ

ߊߊ �ূ�рנ �ೢੋ ઼ॠӟగ�մ࠙ডஶ୕৮�
ഝߓऩ�৽ળݸ�ডஶ୕ۿ�ҵؽࣁ�ওऩ�ҵডஶҗߪ

‘18.05.17

ઃ��ഒ
(‘15.05.18)

�ળ�উੋৄభ
ࠛ�׳� ܽ�ࣽ �۪ ੋ�ҵઓ৮�ਮشऩࠃ�ઓटܿ� �ೢ
ఢۿ �ܽઃӟ

‘18.05.17

ઃ��ഒ
(‘15.07.10)

�ળ�౯࠼౯�
�ળ�ੋ ౯ৄੋ࢜

৽ࢸ�ৎജ࢜�ۆݭ �ܵੋ  �ೢೠ߄��೩ঋ੦զצݿ�ఢ �݄ӟँ ‘18.07.09

ઃ��ഒ
(‘15.08.07)

�ળ�ьੋৄঁ
�ળ�࢘ഒ

൞ӟ�ળ�
�ળ�পѦߩ

ӡӛ�ࣽ ೩ࠄҵ �ܵਦ �ೢьؚ�ढ࠵ے�Ұ �۟ҵઓ ‘18.08.06

ઃ��ഒ
(‘15.10.28)

�ળ�ਚٚੋ֤భ ఏࣁӟਐ�۪ ੋ �ܵ ఢܽऩ�ઃӟۿೢ� ‘18.10.27

ઃ��ഒ
(‘15.10.28)

�ળ�ࢺӟୣѦೢ
ઁৰӒ

ਚٚӟୣੋছ �ঁળ�
�ળ�గӟୣ

ਮࣁش�சഞ �̔ળ੦�ਖ਼شђ۟ઃ�ߕ઼ࠛװ�߄�ળӟ �ܵ
ੋ �ೢऩ�Ӕۆ�җߪ

‘18.10.27

ઃ���ഒ
(‘15.10.28)

�ળ�ઃקटਨ ਙ࠼ࢺ �ূਮੋ�יؼ ��ઁ׀��܋դ�ܪ࢜ �чీ�߄� ӟँࠃ ‘18.10.27

ઃ���ഒ
(‘15.10.28)

�ળ�ઃקटਨ դ�٣܋ �ূٰ �ܴਮتও �ূ �ೢৡਗ਼ߓ�ش׀�ଲ׳�ӟँ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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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ഒ
(‘15.11.23)

ӟ �ँળऩധ
ӟ �ँળ�

�Ѥ،৮�্ݸ׳ߺ ࣚഇࠄ�җ౺�ੋ  �ೢрࢺ�Ұ۟ ‘18.11.22

ઃ���ഒ
(‘15.12.14)

ߪࠄധ ࢴ੍� ਏ࢜గ�׳�рנ�ਮ �ੋմؽ�ट݅ౡ�ಒ ‘18.12.13

ઃ���ഒ
(‘15.12.14)

�ળ�ূट ݸߕ �࠙ߓ�౺�эי�ਮও�تऩ�рࠃش ‘18.12.13

ઃ���ഒ
(‘16.01.14)

ೢҶۿتҗ ऩࢽޝਮࣙ �ܵੋ  �ೢജьೄജహ࠼�ఐݸ�ஞऩߓ�֥ ജҗߪ ‘19.01.13

ઃ���ഒ
(‘16.01.14)

ਮೄ
ৡсݐҙ�Ҍ �ઁ�ੋ  �ೢೠ�ഒঋݸۿت�߄��੦೩ч�
ӟँ

‘19.01.13

ઃ���ഒ
(‘16.01.14)

�ળ�മࣁؚ࠼
�ળ�മࣁ

36&�Ѥ،࠙࢜� �ь੦,�ؽخূ� �ܵ �ೢѤ،�җߪ ‘19.01.13

ઃ���ഒ
(‘16.01.21)

�ળ�ൠৡభ
ઃ୕ࣽ׀� �ূٰ �ܴ੦೩ߓ �ܵਦ �ೢӟ࠼೨�ਖ਼צݿ�شఢ �݄
ӟँ

‘19.01.20

ઃ���ഒ
(‘16.02.18)

Ӛ੍؍ �ࣚળ�
ఁ݂�ടشੋ �ೢߺ ਦછ�ҵઓ৮�փܽౡࠃ�ۿьؽ�Ӛࣚ੦�
ಃև�җߪ

‘19.02.17

ઃ���ഒ
(‘16.03.03)

�ળ�
�ળ�ೢ Ҷછ೦ӟँ
ீੋূटӟ �ँળ�

� �઼ੋ �ؽದऩ�ਮওबܿ،р�ଳ�৮ߓ�ਮޝ
ޛࣽت

‘19.03.02

ઃ������ഒ
(‘16.04.25)

�ળ�ূ टৡঁ
�ળ�ೢ পࣁࠃ���ળ�

ь੦৮�൨�ࣚ੦ࠃ �ܵੋ  �ೢӬӟ࠼�ఐࠃ�ݸь�җߪ ‘19.04.24

ઃ������ഒ
(‘16.04.25)

ܽউઁҗ�ળ� ࠙۳ҙ�ђದت�ೠ઼�ੋ  �ߓܪ۳�োشޘೢ� ‘19.04.24

ઃ������ഒ
(‘16.06.07)

ઃੋউ �ੋળ� ߓఢ�ஞࣽݿ �ܵਦ೩�մߕ�рࢺ�ࣽ�ؽ ઼ಒ ‘19.06.06

ઃ�������ഒ
(‘16.06.13)

�ળ� ࣽ�י�эנ�ઃѤ�ӟޝ�न�׳�ଲޛࣽ ӄপӟޛ ‘19.06.12

ઃ�������ഒ
(‘16.06.13)

�ળ�ੋ਼װছ �ঁ��ળ�࢘ഒ
�ળ�Ѧ���ળ�࢘ળੋৄభ

ܽౡ߇�टҵઓޝ�с࠙ �ূܽ۫ट�ь੦ �ܵੋ  �ೢ߄�׳�
ࠃ�ь�ӟँ

‘19.06.12

ઃ�������ഒ
(‘16.07.05)

�ਮ�ೢ ӟࣁ ఏ փ�݄ੋۆ�೦੦ࠄࣙ� �ੋؽ�ಒ ‘19.07.04

ઃ�������ഒ
(‘16.09.20)

�ળ�ఁ۪ੋݕट��ೢ೩ ઓ݂ऩ࠼��नݯౡ҇�ొࣽੋ�ܵ୕܀࠸�ೢ�ஞొ�ܪӟँ ‘19.09.19

ઃ�������ഒ
(‘16.09.20)

�ળ�شҶۆࣃ
ઓઓ�ࠣҨ্�ਦೢ�ࣽ�ࣽಥ�Ҍઁۆ࠵ெ�ೢ�
߹خ�ઓҗߪ

‘19.09.19

ઃ�������ഒ
(‘16.09.20)

�ળ�شೠੋభ
�ٰܴ�ূࢵࠛ�্҇�ܪ৮�ీت�ࣚ࠙�ৣ୕ت�ߊߕࣽ
੦೩ߓӟँ

‘19.09.19

ઃ�������ഒ
(‘16.11.02)

�ળ�ৡূభ
�ઃ�ђ۟ࢺ�ઃ࢜�Ҍߓ��ੋೢ�ҌҀജҙ�ҵ্
ઃઓ�ӟँ

‘19.11.01

ઃ�������ഒ
(‘16.11.02)

ьӟँ׳�ળ���ઁࣿҶ ୕കࢺ�ܵ�ీ೩�઼ҵઓޝ�मܵت�ഝ੍ೠי�ӟँ ‘19.11.01

ઃ�������ഒ
(‘16.11.02)

ੋ֤टӟँ�ળ�
ఏࣙࣁ��ट݄ҙ�੍�ट݄�ࣽߓߕ�ۿೢ�
��ӟँݸ

‘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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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ď܆ʭ͋_

•   조달청 입찰 심사에 필요한 신기술관련 조달업체 심사자료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공유하기 위해 신기술 지정업체로부터 전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간의 신기술활용실적

을 익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기술실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RN@і۩֭Ţք@ঢ۽֯ڏ@֭ďم@ʅ॥@Ğͷѭͽ

SN@ঢ۽֯ڏ@֭ď@؎Ƿ

•   방재신기술 활용실적은 본 협회에서 개발한 “방재신기술 활용실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방재신기술 활용실적 서류제출시 본 협회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활용

실적으로 반영된다.

•   방재신기술 활용실적은 활용실적 신고기간(매년 1월 2일~2월 15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추가접수

가 불가능하며, 실적신고 홈페이지에 입력 된 사항에 대하여 서류접수 시까지 수정가능하며 서류 

접수한 뒤 협회 승인 후에는 수정¡변경 불가능 함(단, 실적신고 기간 이후 발생한 실적은 실적신

고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등록 가능)

•   지정 및 사용한 방재신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신기술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활용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방재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기술 활용실적 제출요청)

평가전문기관장은 방재신기술평가를 받은 기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신기술지정서 또는 

방재신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기술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방재신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5조(활용실적의 제출)

① 평가전문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재신기술지정서 또는 방재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방재신기술 활용실적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평가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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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실적 자료입력시 금액단위는 천원이며(천원 미만은 절사), 건설공사의 실적은 부가가치세

(VAT)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방재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신청)서는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날인을 받아야만 인정된다.

TN@֭ďŢÅ@ч@܂ր

•   활용실적 기간 :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간 실적

•   활용실적 관계 서류 제출 기간 : 익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   접수처 : 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   활용실적 수수료 요율

    ex)    방재신기술 활용실적이 20억일 경우 수수료 요율의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에 해당

하고,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10억원이므로 계산금액 = 600,000 +1,000,000,000 X 

5/10,000 =600,000 + 500,000 = 1,100,000원 따라서 금번 부과수수료는 1,100,000원 임

        ※ 최저수수료(하한) : 6만원(무실적업체 포함)

    
기성금액 수수료 요율 비    고

10억원 이하 6/10,000

  ※ 회원사는 20% 감면

  ※ 백원 단위는 절사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00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10,000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600천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10,000

100억원 초과 4,600천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10,000


